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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단2013 1474 보건범죄단속에 한특별조 법 부 료(

업자)

고단 병합 공 부 행사2013 1639( )

피 고 인

주거

등 지

검 사 건 송창진 소 지아 공, ( ), ( )

변 인 변 사

결 고 2013. 12. 13.

피고인 징역 월 벌 원에 처한다1 6 5,000,000 .

피고인이 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 일 산한 간 피고인50,000 1

노역장에 한다.

벌 에 상당한 액 가납 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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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단[2013 1474]

피고인 과 사가 아닌데도 리를 목 일자불상경 청주시 사1. 2008. 000

실에 부 상 하악 어 니 개를 보철해달라는 부탁 고 즉 에, 4●●● ㆍ

잇몸에 국소마취를 한 상태에 아를 연마하고 고 아 본 뜬●●●

후 불상 공소에 뢰하여 를 작하게 한 후 같 장소에 같이 작

를 아에 료용 착 를 이용하여 착시켜 주고 료 명목●●●

만 원 부 것 롯하여 그 부 말경 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250 , 2011. 3.

람표 재 같이 회에 걸쳐 리를 목 과 료행 를 업 하고 그 료28

명목 합계 만 원 았다5,490 .

고단[2013 1639]

피고인 경 구리시 앞에 피고인이 타고 있 승용차가2. 2013. 9. 28. 22:50 000 ,

도 통행 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고 장에 출동한 구리경찰 택 출소 소속

경장 부 신분증 시를 요구 자 소지 이 공 인 울지 경찰청장○○

명 피고인 사돈 에 한 종 보통 운 면허증 마 피고인에 한 운2◎◎◎

면허증인 것처럼 시하여 공 를 부 하게 행사하 다.

생략( )

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택1.

보건범죄 단속에 한 특별조 법 조 료법 조 면허 과 료행5 , 27 ( ,

징역 택 벌 병과 법 조 공 부 행사 징역), 230 (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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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)

경합범가1.

법 조 단 조 항 조 장 를 합산한 범 내에37 , 38 1 2 , 3 , 50 ( )

작량감경1.

법 조 조 항53 , 55 1 3 , 6

노역장1.

법 조 조 항70 , 69 2

가납명1.

사소송법 조 항334 1

양형이유

피고인 이미 동종 범행 집행 를 고 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

건 범행 지른 이 사건 범행 험 불법 도 실 일부 피해자들이, ,

후 증 등 소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횟 이익 불리한 상, ,

피고인이 자신 잘못 하고 있는 처벌 이 사건 범행 시,

부 약 이 사건 결 고 시 부 는 약 것인 리한5 , 10

상 각 참작하고 타 이 사건 범행 동 범행 후 황 피고인 연, , , ,

행 가족 계 등 사 고 하여 주 과 같이 한다, .

사 태경 _________________________


